
최근 요소수와 천연가스의 국내가격 안정과 원활한 수급을 위해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요소수 등이 할당관세 품목에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이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수입하거나 반송하려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경우

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유치물품 중 반송방법이 제한된 물품은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 또는 반송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수입신고지연 가산세가 부

과되며, 발생 가능한 가산세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가산세율>

기준 가산세율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 ~ 20일내 신고 과세가격의 0.5%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 ~ 50일내 신고 과세가격의 1%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 ~ 80일내 신고 과세가격의 1.5%

이외의 경우 과세가격의 2%

※ 상기 가산세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Ⅱ. 부과대상 품목 

공고에 따라 할당관세 품목인 아래 품목에 대해 수입 및 반송 신고가 지연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할당관세품목 상세품명 및 규격 세번부호(HSK) 적용기간

요소

(수용액 포함)
기타 요소 3102.10-9000 2022.06.30.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

천연가스(액화한 것) 2711.11-0000 2022.04.30.

천연가스(가스 상태인 것) 2711.21-0000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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